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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2007 - 60호>  

      

     2008년 도  세 입 ․세 출 예 산 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7년 11월 20일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07년 11월 2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년 12월 6일 ~ 12월 12일  

2. 2008년 예산안 규모

 가. 총 괄 - (예산안 개요서 P3)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08년
예산안

2007년
당초예산 증  감 증감율

계 302,032,596 251,771,913 50,260,683 20.0%

일반회계 247,146,009 214,028,209 33,117,800   15.4

특별회계 54,886,587 37,743,704 17,142,883   45.4

  ○ 2008년도 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502억 6,068만 3천

원이(20.0%)증액된 3,020억 3,259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는 2,471억 4,600만 9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331

억 1,780만원이(15.4%)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48억 8,658만 7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71억 

4,288만 3천원이(45.4%) 증액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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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
예산안

2007년
당초예산 증  감 증감율

계 275,786,706 234,409,866 41,376,840 17.65%

지방세수입 13,886,399 11,746,908 2,139,491 18.21

경상적세외수입 6,381,746 6,289,246 92,500 1.47

임시적세외수입 24,281,482 20,847,942 3,433,540 16.47

지방교부세 124,345,526 105,200,826 19,144,700 18.20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3,910,000 3,400,000 510,000 15.00

국고보조금 73,449,220 67,988,077 5,461,143 8.03

도비보조금 27,432,333 18,936,867 8,495,466 44.86

지방채
(국내차입금)

2,100,000 0 2,100,000 100.00

   ○ 2008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 보다 17.65%가 증액된 2,757억 8,670만 6천원으로 편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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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8년
예산안

2007년
당초예산 증  감 증감율

총무위원회 131,431,759 109,924,384 21,507,375 19.6%

의회사무과 1,110,383 842,179 268,204 31.8

기획감사실 9,652,174 9,816,180 △164,006 △1.7

종합민원실 751,264 854,115 △102,851 △12.0

행 정 과 37,150,832 34,346,660 2,804,172 8.2

재 무 과 2,907,100 1,759,682 1,147,418 65.2

주민생활지원과 12,251,544 11,266,363 985,181 8.7

사회복지과 28,645,590 19,102,939 9,542,651 50.0

문화관광과 20,050,265 15,146,638 4,903,627 32.4

전략사업추진단 5,422,706 4,362,882 1,059,824 24.3

보 건 소 4,568,265 4,293,985 274,280 6.4

교육문화센터 1,290,272 1,380,892 △90,620 △6.6

수승대관리사무소 471,468 213,894 257,574 120.4

읍면 7,159,896 6,537,975 621,921 9.5

  

  ○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

보다 19.6% 증액된 1,314억 3,17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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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 입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세 출 : 4건에 408,861천원을 삭감하고, 조건부 승인 1건에 

24,480천원과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나. 특별회계

  ○ 세 입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세 출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4. 세입예산 수정내역 : 해당없음

5. 세출예산 수정 내역
 가.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8년
예산안 증감액 승인액 비고

총무위원회 131,431,759 △408,861 131,012,898

의회사무과 1,110,383 1,110,383

기획감사실 9,652,174 △70,000 9,582,174

종합민원실 751,264 751,264

행 정 과 37,150,832 37,150,832

재 무 과 2,907,100 2,907,100

주민생활지원과 12,251,544 12,251,544

사회복지과 28,645,590 28,645,590

문화관광과 20,050,265 △338,861 19,711,404

전략사업추진단 5,422,706 5,422,706

보 건 소 4,568,265 4,568,265

교육문화센터 1,290,272 1,290,272

수승대관리사무소 471,468 471,468

읍면 7,159,896 7,15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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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부기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사  유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계 4건 2,573,750 △408,861 2,164,889

기획
감사실

군정기
획조정

군정

홍보

군정홍

보시설

관리

401-04(시설비)

행정광고판설치
138,992 △69,496 69,496 예산과다 편성 P68

“ “ “ “
401-06(시설부대비)

행정광고판설치
1,008 △504 504 예산과다 편성 p68

문화
관광과

체육
진흥

체육기

반조성

스포츠

파크진

입도로

포장

401-04(시설비)

스포츠파크진입도로

포장사업

2,424,750 △337,375 2,087,375 예산과다 편성 p282

“ “ “ “

401-06(시설부대비)

스포츠파크진입도로

포장사업

9,000 △1,486 7,514 예산과다 편성 p282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부기명)
요구액 승인액 조건부 승인내역 페이지

정책 단위 세부

계 1건 24,480 24,480

기획
감사실

군정기
획조정

재정

운영

효율적

재정운

영

301-07(일반보상금)

임업인 해외연수

(산림환경과)

24,480 24,480

기 연수자는 제외하고 
선정대상자는 선진임업의 
벤치마킹 및 소득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문

P69

6. 일반회계 세출예산 변동 조서 

                                                                   (단위 : 천원)

7. 세출예산안 조건부 승인조서(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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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집행부 주문사항

《총무위원회》

 ○ 예비비 편성은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2,471,460천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0.8%(2,220,912천원)를 계상한 것은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할것.(기획감사실)


